
2026 대비 노동법(손승주) GS-2 7주차 모의고사 review

※ 수험 공부에 관하여 
1. 2기의 끝이 보이는 지금, 이제까지의 모의고사 중 완성도 높은 답안이 가장 많았던 회차였

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답안을 끝까지 완성하셨고, 판례 현출과 목차 구성도 좋아졌습니
다. 한 주 한 주 쌓아 온 것이 답안 위에 나타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지칠 시
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답안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을 때 탄력을 얻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
야 합니다. 

2. 이제 35회 대비 수험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도 점점 더워지고 체력도 마음도 
가장 지치는 구간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의 결과
는 분명히 갈립니다. 새로운 것에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은 것을 무너뜨리
지 않는 데에 집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판례를 단순히 ‘이해한 것 or 아는 것’, 그리고 ‘훌륭하게 현출해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회차에서 불리해 보이는 답안들의 공통 약점은 판례 현출도 였습니다. 운송사업 시기

변경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세 판례 모두 분량이 길
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아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답안이 많았습니
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긴 판례일수록 처음부터 통째로 완벽하게 암기가 되지 않으므로, 판
단요소를 끊어서(예: 대기발령 유지라면 ‘규정의 목적·기능 / 유지의 합리성 / 신분상·경제
상 불이익 / 합리적 기간’) 키워드 단위로 잡아 외워보면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
고 회독을 올려가면서 조금씩 원문에 가까워지게 살을 붙어 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
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거나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다면, 핵심만이라도 현출을 하긴 해야 합니
다. 다만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수용해야 할 것
입니다. 

※ 모의시험 피드백
1. 1-(1)문
 1)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물음인데, 정작 위반죄의 조문(근기법 제110

조)과 판례를 적지 않거나 위반죄 성립에 관한 포섭을 빠뜨린 답안이 많았습니다. 물음에서 
묻는 것이 ‘위반의 죄책’인 만큼,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판례까지 현출하고, 사안에서 위반죄 성립 여부를 사안의 적용 및 결론에서 명시적으
로 마무리지어 주셔야 합니다.

 2) 운송사업 판례의 현출이 가장 약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처럼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
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가 청구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
에 관한 노사 합의의 결과물이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은 휴가 청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흐름을 
키워드 단위로라도 외워 둡시다. 

2. 1-(2)문
 1) 이 문제는 4개 사유를 시점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포섭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2017. 3. 30.을 경계로, 그 전의 신뢰에 기한 제1·2사유는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그 이후의 제3사유와 판결과 무관한 근무 
태만인 제4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유마다 쟁점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뭉뚱그
린 답안이 많았으니(출제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사유
를 시점·성질별로 분리해서 차근차근 포섭으로 엮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을 
못 잡겠다면 예시답안을 여러 번 읽으며 이해해보세요.

 2) 목차에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나 징계권의 근거(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를 
빠뜨린 답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정당한 이유를 요한다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출
발점이므로 조문을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담이지만 조문을 쓰실 때 법 이름을 안 쓰시고 
“제 몇조 제 몇항”만 쓰시는 분, 조항호 앞에 “제”를 빠뜨리고 그냥 “몇항 몇호”만 쓰시는 
분들 등이 있습니다. 반복된다 생각이 들더라도 어떤 법인지 반드시 매번 써주시길 바라고, 
가급적 “제” 몇항 “제” 몇호로 기본적인 포맷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3. 2문
 1)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은 대부분 잘 쓰셨으나, 그 앞 단계인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

에 관한 포섭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① 대기발령 당시에는 경영형편상 과
원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 ② 고용승계 이후 과원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장기간 유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두 단계 구조이므로, 첫 단계를 건너뛰면 
논리가 좀 약해집니다.

 2)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을 포섭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뿐 아니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짧게라도 언급한 답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론에 적은 ‘협의 절차’ 요소를 포섭에서도 한 줄 정도만 살려줘도 완성도가 꽤 많이 올
라갑니다. 또 부당 대기발령의 구제에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를 빠뜨린 답
안이 많았으니 구제 단계의 조문까지 함께 챙겨주세요.

 3) 한편 대기발령 이후 당연퇴직(취업규칙상 3개월 경과 시 해고) 쟁점을 끌어온 답안이 일
부 있었으나, 이 문제의 물음은 ‘대기발령 유지가 정당한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
은 쟁점을 늘리기보다, 물음의 범위 안에서 대기발령 자체와 유지의 정당성을 단계적으로 
짚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문제에서 완벽한 암기와 빠
른 필속으로 100% 예시답안에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라면, (틀린 내용을 서술하지 않는
다는 전제 하에)이런 부분까지 서술해주실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음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 결 
 적용과정에서 디테일을 챙기고 풍부하게 서술하는 것도 좋으나, 넘버링이나 문단별 띄우기, 
목차화를 적극 활용해 가시성을 확보하면 채점자가 답안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편리합니다. 
끝까지 답안을 완성해 내신 이번 회차의 모습이 현재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답안을 펼쳐 두고, 세 판례의 ‘판단요소’를 각각 짧은 키워드 묶음으로 옮겨 적은 뒤, 본
인 답안에서 그 요소가 몇 개나 살아 있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살아 있었다면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 되고, 대부분 살아 있었다면 이제 그 감각을 시험장까
지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힘내서 2기 마무리를 하십시오!


